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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제2회 일반․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
검 토  보 고

주민생활지원과

□ 예산안 규모
○ 세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 분 2회추경 기정액 증  감 비율(%)
계 66,154,562 6,528,822 59,625,740

913.3

세외수입 5,070 5,070

조정교부금 600,000 600,000

국비보조금 56,638,634 3,019,765 53,618,869

시비보조금 8,901,605 2,894,734 6,006,871

전입금 9,253 9,253

○ 세 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 분 2회추경 기정액 증  감 비율(%)
계 68,661,334 9,024,368 59,636,966

660.8

지역사회복지 61,778,676 2,421,408 59,357,268

국가보훈관리및지원 2,610,310 2,612,110 △1,800

희망복지지원단        235,297 235,297 0

지역사회안전망구축 3,491,498 3,210,000 281,498

국민기초생활보장         19,994 19,994 0

행정운영경비       205,939 205,939 0
재무활동        319,620 319,620 0

◎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

추가경정예산안은   

∙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13.3%인 59,625,740천원이

증액된 66,154,562천원으로 편성 되었고,

∙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0.8%인 59,636,966천원이 증액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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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,661,334천원으로 편성되었음

□ 주요 편성내역 

◎ 세 입 (p211)

〈국고보조금〉

∙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(성립전)------- 53,342,328천원 

〈시비보조금〉

∙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(성립전)--------- 6,034,043천원

◎ 세 출 

□ 검토의견

 ❍ 검토의견 없음 

(단위 : 천원)

구          분 2회추경 기 정 액 비교증감  예산안
페이지

사회복무요원보상금(301-08) 755,580 775,639 △20,059
p215

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
(성립전) (301-01)

59,056,580 0 59,056,580 p216

기간제근로자등 보수(010-04) 9,750 0 9,750 p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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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근  거  법  규

「 지방자치법 」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
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

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
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 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  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  나.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
   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  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
   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
   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   사.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  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  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  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  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 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 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 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
   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   라.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  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
   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   사. 묘지ㆍ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
   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  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   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
